
` 하나 현금IC카드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

1. 개정시행일 : 2015. 6. 2. 

2. 개정내용 

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

제 1조 ~ 제 15 조             (생  략) 

 

제 16조(카드의 이용제한) 

①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,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

부터 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10 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

지연될 수 있습니다. 다만,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

지 않습니다. 

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(생  략) 

 

제 17조(약관변경) 

①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에 불리한 내용이 될때에는  

적용 예정일로부터 30 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회원에 개별 통지함과   

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

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,그 

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. 

②은행은 제 1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

“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

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

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는 

내용을 통지합니다. 

③은행은 회원이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

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

제 1조 ~ 제15조               (좌  동) 

 

제 16조(카드의 이용제한) 

①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,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

부터 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 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

지연될 수 있습니다. 다만,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

지 않습니다. 

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좌  동) 

 

제 17조                       (내용삭제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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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

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

 

제 18 조 ~ 제 19조        (생  략)   

 

 

 

제 17조 ~제18조                 (좌  동) 

 

 

조 체상 

 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 


